
사천시신청사건립 치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15 , 2000. 6. 20)

신청사건립 치 특

2000.   11.    4

1. 심사경과

가. 안일자  안자 : 2000. 6. 20 사천시장 출

나. 의 안 회 부일 자  : 2000. 6. 23 특별 원회 회부

다. 특별 원회 구  : 2000. 7. 11 1차 회의( 원장  간사 임)

라. 특별 원회 회의 : 2000. 7. 12 2차 회의( 안 명  토론)

                     2000. 7. 18 3차 회의( 지답사  토론)

                     2000. 8. 16 4차 회의(질의  토론)

                     2000. 8. 24 5차 회의( 지답사)

                     2000. 9. 26 6차 회의(토론)

마. 의  결  일  자 : 2000. 11. 3 7차 회의(토론, 의결)

2. 안 명 요지(회계과장 고)

가. 안이

  ◦ 1995년 시군통합 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축의 심지에 건립

토록 양지역 주민 표  약속  사항임

  ◦ 양청사의 구분(이용거리 19㎞) 사용 로 시민과 공 원이 불편을 겪고 

있고, 시민들로부  많  건의  독 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

을 한 부지를 조속히 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  ◦ 신청사건립 치 안 장소

    ∙ 사천시 용 면 덕곡리 430-1번지 일원의 25,000～30,000평

       (부곡마을․공동 지 주변)



  ◦ 사업개요

    ∙ 사업명 : 사천시종합청사 건립공사

    ∙ 공사 간 : 2000.   .   . ～ 2003. 12월

    ∙ 사업 치 : 사천시 용 면 덕곡리 430-1번지 일원

    ∙ 사업비 : 300억원

    ∙ 사업량 

       - 부 지 매 입 : 25,000평

       - 건   · : 지하 1 , 지상 5

       - 건 연면  : 5,600평

       - 구      조 : 철골․철근콘크리트조

    ∙ 사업비 자계획

( 액단  : 억원)

구  분 계

자

(99년까지

)

2000 2001 2002 2003

계 300 0.2
50

(30)
130 80 39.8

국  비 0 0 0 0 0 0

교부 20 0 0 20 0 0

도  비 30 0 20 10 0 0

시  비 150 0.2
30

(30)
50 50 19.8

지 채 100 0 0 50 30 20

※ 산확보액 (                )에 재

3. 원 검토보고 요지

◦ 1995년 시군통합 당시 통합청사 건립을 양지역 축의 심지에 건립토

록 양지역 주민 표  약속  사항임.



◦ 통합청사 치  행 의 신뢰  고  시민화합을 한 최우  과 임.

◦ 양청사의 구분(이용거리 19㎞) 사용 로 시민과 공 원이 불편을 겪고 있

고, 시민들로부  많  건의  독  여론이 분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

한 부지를 조속히 하여 청사건립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임.

◦ 신청사 건립 치는 통합당시 합의 에 명시  로 양지역의 지리, 경 , 

화, 교통, 생활여건 등을 감안하여 축의 심지에 건립토록 어 있

고,  치는 양청사의 심지 임. (9.5㎞ 지 )

◦ 도시 본계획에는 3개권역 로 나 어 계획 어 있 며, 권역별 부계획

에는 남부 생활권(구 삼천포  도 지역), 동부산업생활권(사천읍  

주변지역), 부 원생활권(곤양면  주변지역) 로 개 계획을 구상하고 

있 며, 그  용 면과 남양동 일 가 개  용지로 계획 어 있음.

◦ 용 면 덕곡리 430-1번지(부곡마을․공동 지 주변) 일원  축의 심

이며, 개  용지이고,  양청사 심지역에 치할 뿐 아니라 구 국도

3 과 인 하고 룡산 가 뒤쪽에 있 며 사천 교가 개통시 부, 

남부, 동부지역의 교통 심지 역할로 시민 근할  있는 지역이라고 사

료 .

4. 토론요지

◦ 사천시신청사건립 치  추진상황(별첨참고)

5. 심사결과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가결

가. 표결안건 : 사천시신청사건립 치 안

나. 표결일시 : 2000. 11. 3  11시 56분경

다. 표결 법 : 립

라. 의결 족  : 출 원 13명  13명(재 원 과 의 출 에 출 원 

과 이상일 경우 의결) 출



마. 표결시 의원  : 출 원 13인  6인 퇴장(11시54분경)한 후 잔류 원 

7인이 표결에 참여하 음.

                    (퇴장 원 : 이 , 차병탁, 강 춘, 철, 갑, 강 )

. 표결결과 : 찬  - 7인,   - 없음,  권 - 없음

사. 표결 포 : 사천시신청사건립 치 안 표결결과 7명 원이 표결에 참여

하여 7명 원이 찬 하 에 가결 었음을 포하 음


